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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시행일 : 2008.10.23 

 

2. 변경내역 

 

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

제1조(목적 등) 

  ②이 투자신탁은... 주식에

주로 투자하는 주식형투자신탁

으로서...특성을 가지고 있다. 

  

②이 투자신탁은... 국내주식에

주로 투자하는 주식형투자신탁

으로서...특성을 가지고 있다.  

제37조(투자한도) 

1.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

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

한다.  

1.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

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

투자신탁 자산 총액의

60%이상으로 한다. 

변경사유  
계속적으로 자금유입이 발생하는 펀드에 한해서 장기펀드
세제혜택 부여에 따른 대상 펀드 약관 변경  
 

 

 

 

3. 대상펀드 

 

(협회)펀드코드 펀드명 

KR5209442734 신영마라톤주식 3 

KR5209487838 주니어경제박사주식 

KR5209464845 프라임배당주식 

KR5209472863 프라임배당적립식주식 

KR5209677529 신영밸류고배당주식(A형) 

KR5209462070 신영고배당주식(A형) 



KR5209598758 신영월드에이스주식(A형) 

KR5209587900 신영마라톤주식 K-1(C형) 

KR5209770399 신영 KORI주식(A형) 

KR5209774227 신영모하비오토주식(A형) 

KR5209343015 신영마라톤주식(A형) 

KR5209528144 신영마라톤주식 F1 

KR5209810120 신영 SRI주식(A형) 

KR5209529860 신영마라톤주식 A1 

 


